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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□ 개정이유

  ○ 수도사업소 하수종말  분뇨처리시설 민간 탁에 따른 사무분장을  

 개정하기 함

 □ 주요골자

 ○ 민간 탁에 따른 상사무 삭제

   ․ 주요 민간 탁 상사무 

     - 하수  분뇨 처리시설 운 리

     - 하수처리장 수질 리 등

 ○ 민간 탁 시설에 한 지도‧감독 근거 마련

   ․ 하수  분뇨 처리시설 등 민간 탁사무에 한 지도‧감독 (신설)

 □ 개정근거

    ○ 수도 48453 ~ 121 (2000. 2. 23)호 거창하수종말처리시설 운 리 ‧  

 수탁계약체결



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

 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호 라목  “상‧하수도” 다음에 “  하수처리장, 분뇨처리장”을 삭

제하고, 동조동호 사목  “간이상수도” 다음에 “  하수 처리”를 삭제하

며, 동조동호에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    . 하수  분뇨처리시설 등 민간 탁사무 지도‧감독에 한사항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신‧구조문 비표

     행 개  정  안

제1조 내지 제15조 (생 략) 제1조 내지 제15조 ( 행과 같음)

제16조 (소 사무) 사업소별 소장 는 

장이 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.

 1. 수도사업소

  가. 상‧하수도, 하수처리장, 분뇨처

리장 사업  그에 부 되는 사

업

  나. 상수도 특별회계 리

  다. 상‧하수도 요 의 부과  징수

  라. 상‧하수도  하수처리장, 분뇨

처리장 시설의 리

  마. 상‧하수도 기본계획  재정비

  바. 간이상수도 설치  유지 리

  사. 상수도, 간이상수도  하수처리

의 수질검사 리

  아. 먹는물 리

  자. 상수도, 취수  수 통제

  차. 건설공사 품질 실험실 운

  카. 기타 상‧하수도사업 등 물 리에 

한 사항

  〈신  설〉

제16조 (소 사무) 사업소별 소장 는 

장이 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.

 1. 수도사업소

  가. 상‧하수도, 하수처리장, 분뇨처

리장 사업  그에 부 되는 사

업

  나. 상수도 특별회계 리

  다. 상‧하수도 요 의 부과  징수

  라. 상‧하수도 시설의 리

  마. 상‧하수도 기본계획  재정비

  바. 간이상수도 설치  유지 리

  사. 상수도,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 

리

  아. 먹는물 리

  자. 상수도, 취수  수 통제

  차. 건설공사 품질 실험실 운

  카. 기타 상‧하수도사업 등 물 리에 

한 사항

  . 하수  분뇨처리시설 등 민간

탁사무 지도‧감독에 한사항


